
제5장 

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

 

 

제5.1조  

정의 

 

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

이 장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 

 

 

제5.2조  

목적 

 

이 장의 목적은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인간,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, 

양 당사국 간의 협력, 의사소통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,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

조치가 과학에 기초하고 무역에 부당한 장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. 

 

 

제5.3조  

적용범위 

 

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당사국

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. 

 

 

제5.4조  

일반 규정 

 

1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

의무를 재확인한다. 

 



2.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정보를 교환하고, 접촉선을 통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사

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며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협의를 증진한다. 

 

3.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협정에 따른 

제15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않는다. 

 

 

제5.5조  

접촉선과 권한 있는 당국 

 

1. 이 협정의 발효 시에,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소

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,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

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. 

 

2. 이 협정의 발효 시에,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을 

지정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. 

 

3. 각 당사국은 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모든 

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알린다. 

 




